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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 242
  나. 제출일자 : 2020. 11. 13.
  다. 제 출 자 : 양산시장

  라. 위원회 회부일자 : 2020. 12. 16.
  마. 위원회 상정일자 : 2020. 12. 17.(제6차 회의)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표결․의결

2.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안이유

   ❍ 기금운용의 공공성 유지와 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1년도 기금운용을 

별첨 기금운용계획(안)과 같이 수립․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기금운용 규모(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외 13종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계 38,429,150 계 38,429,150

․전 입 금 4,815,507 ․비융자성사업비 7,292,615
․보 조 금 63,636 ․융자성사업비 30,000
․차 입 금 0 ․인력운영비 35,000
․융자금회수 364,820 ․기본경비 0
․예탁금원금회수   6,130,857 ․예 탁 금 18,000,000
․예치금 회수 24,394,817 ․예 치 금 9,510,046
․예 수 금 1,900,000 ․차임금원리상환 0
․이자수입 629,413 ․예수금원리상환 3,506,489
․기타수입 130,100 ․기타지출 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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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세부내용

(단위:천원)

기 금 명
2020년도 말 
현재액ⓐ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
말 현재액

ⓓ=ⓐ+ⓑ-ⓒ

증·감(△)
ⓔ=ⓓ-ⓐ

운용부서
수입ⓑ 지출ⓒ

계 55,752,530 7,903,476 10,919,104 52,736,902 △3,015,628 13개 부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36,441,204 2,240,951 3,506,489 35,175,666 △1,265,538 기획예산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4,151,015 133,143 0 4,284,158 133,143 기획예산담당관

자활기금 2,014,600 59,400 54,000 2,020,000 5,400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기금 297,000 4,282 137,840 163,442 △133,558 사 회 복 지 과

지역문화진흥기금 1,229,303 9,572 98,500 1,140,375 △88,928 문 화 관 광 과

체육기금 2,062,080 13,100 100,000 1,975,180 △86,900 체 육 지 원 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1,045,059 1,122,156 1,402,219 764,996 △280,063 자 원 순 환 과

중소기업육성기금 6,590,862 1,067,807 4,202,790 3,455,879 △3,134,983 미 래 산 업 과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기금

124,670 15,154 35,000 104,824 △19,846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진흥기금 89,100 334,920 4,000 420,020 330,920 투 자 유 치 과

식품진흥기금 232,220 156,136 120,966 267,390 35,170 위 생 과

재난관리기금 1,123,145 2,624,105 1,247,250 2,500,000 1,376,855 안 전 총 괄 과

옥외광고정비기금 251,772 22,250 5,050 268,972 17,200 건 축 과

남북교류협력기금 100,500 100,500 5,000 196,000 95,500 행 정 과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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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의견

총괄총괄총괄

   ❍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전문성 제고,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

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관리·운영하고 있음.

   ❍ 우리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외 13종의 기금을 운용하며, 
재원조달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하고 지
출은 고유목적 사업비와 예치금으로 함.

   ❍ 또한 2020.6.9.「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회계와 기금 간,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 또는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
용할 수 있게 됨.

  ❍ 2020년 말 현재액은 557억 5,253만원으로 2021년도 운용계획을 살펴
보면 수입과 지출대비 30억 1,562만원 감액되어, 2021년 말 현재액은 
527억 3,69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기획행정위원회 소관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별 검토의견

부서명 기금명 지출계획 검토의견 페이지

기획예산

담 당 관

통합

관리

기금

m총 지출액 : 23,982,155천원

 ￮ 예수금원금상환 : 3,202,000천원

  - 장애인복지기금 = 122,000천원

  - 체육기금      = 80,000천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3,000,000천원

 ￮ 예수금 이자상환 = 304,489천원 

 ￮ 일반회계 예탁금 = 18,000,000천원 

 ￮ 예치금         = 2,475,666천원 

￮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

용하고자 지출하는 것으

로 특이사항 없음

11

~

18

기획예산

담 당 관

재정

안정화

기금

m총 지출액 : 2,284,158천원

 ￮ 예치금          =2,284,158천원
  ￮ 특이사항 없음

19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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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기금명 지출계획 검토의견 페이지

주민생활

지 원 과

자활

기금

m총 지출액 : 690,700천원

 ￮ 예치금 = 636,700천원

 ￮ 시자체 자활사업 참여자 교육비 지원  

                     = 2,000천원

 ￮ 센터 자활사업단 참여자 교육비 지원사업  

                     = 8,000천원

 ￮ 방역물품 지원     = 5,000천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위탁운영비 

                     = 9,000천원

 ￮ 자활사업단 전세점포임대 융자금 지원  

                    = 30,000천원

◦2021년 자활기금 지

출계획은「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의 

사업 범위에서 54,000천원을 

지출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27

~

34

사  회

복지과

장애인

복지

기금

m총 지출액 : 138,440천원

 ￮ 예치금 : 600천원

 ￮ 장애인일자리 시자체사업 

                    = 35,000천원

 ￮ 장애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 840천

원

 ￮ 밑반찬 만들기 손맛나눔사업 

                    = 15,000천원

 ￮ 장애인 취미활동 육성지원 사업

   (2021 음악을 통한 행복찾기) 

                     = 5,000천원

 ￮ 장애인식 개선사업 = 10,000천원

 ￮ 장애인 취미여가 지원사업 

                    = 20,000천원

 ￮ 힐링여행-가족과 함께하는 꿈같은 하루 

                    = 12,000천원

 ￮ 나의 버킷리스트 프로젝트 소원을 말해봐 

                    = 10,000천원

 ￮ 홀로사는 장애어르신 스마트 

   돌봄인형 지원사업 = 30,000천원

◦2021년 장애인복지기

금지출계획은「양산시 장

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

용조례」 제4조에 따라 장애

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또

는 사회활동에 137,840천

원을 지출하는 계획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35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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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기금명 지출계획 검토의견 페이지

문  화

관광과

지역

문화

진흥

기금

m총 지출액 : 238,875천원

 ￮ 예치금 140,375천원

 ￮ 문화예술행사 지원    = 98,500천원

  -《천성문인협회》천성문학 제5호 발간 

                     = 3,000천원

  -《양산청년작가회》양산청년작가회 

   정기전            = 4,000천원

  -《양산사생회》제22회 양산사생회전 

                     = 3,000천원

  -《정창원》율촌 정창원 황토그림전 

                     = 2,000천원

  -《안창수》안창수 연꽃 작품전

                     = 2,000천원

  -《정헌칠》정헌칠 개인전 = 2,000천원

  -《이명희》산꽃, 꿈을 꾸다 = 2,000천원

  -《관설당서예협회》제7회 관설당 

   서예협회 작가전   = 7,000천원

  -《양산서도회》양산서도회회원전 

   및 가훈 써주기    = 5,000천원

  -《(사)한국서예협회 양산지부》제22회 

  (사)한국서예협회 양산지부전 

  ‘동고동락전’        = 4,000천원

  -《(사)한국서예협회 양산지부》제5회

   (사)한국서예협회 양산지부 ‘호국

   보훈 깃발서예전’   = 3,500천원

  -《(사)무궁화예술단》제43회 전국

   무용예술제        = 3,500천원

  -《(사)무궁화예술단》전국무용예술제 

   입상자 발표회     = 4,000천원

  -《(사)장애인경제활동지원센터》장애인 

◦「양산시 지역문화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범위에서 문화예

술행사에 98,500천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43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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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기금명 지출계획 검토의견 페이지

   음악밴드 프로그램  = 3,000천원

  -《양산윈드오케스트라》양산의 “합창,

   오케스트라 축제” = 10,000천원

  -《삽량윈드오케스트라》디즈니 인 

   콘서트            = 8,000천원

  -《한국관악협회 양산지부》제12회 

   양산시민관악제    = 3,500천원

  -《양산어린이합창단》양산시 어린이를 위한

   제10회 교류음악회 = 3,000천원

  -《양산소년소녀합창단》양산소년소녀

   합창단 정기연주회 ‘Begin Again’

                     = 6,000천원

  -《벽재국악예술단》양산시민을 위한 풍류 

                     = 3,000천원

  -《벽재국악예술단》2021년 양산시 진도군

   전통예술 교류협력 = 3,000천원

  《국악예술단“풍”》2021년 국악예술단“풍” 

   기획공연 ‘유유자적’ = 4,000천원

  -《국악예술단 뫼울》신명나는 국악놀이 

   한마당 “새로운 시작의 전환길”  

                     = 4,000천원

  -《(사)양산학춤보존회》2021년 

   (사)양산학춤보존회 정기공연 

   ‘양산골의 비상’ =3,000천원

  -《(사)희망웅상》마크라메-손 끝으로 

   엮어가는 나만의 감성 = 2,000천원

  -《블루노트기타동아리》통기타 소나기 

                     = 1,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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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기금명 지출계획 검토의견 페이지

체  육

지원과

체육

기금

m총 지출액 : 115,233천원

 ￮ 예치금 15,233천원

 ￮ 유소년 체육교실  = 100,000천원

  - 축구교실(양산, 웅상)  = 50,000천원

  - 야구교실(양산, 웅상)  = 10,000천원

  - 테니스교실            = 5,000천원

  - 농구교실              = 7,000천원

  - 탁구교실              = 5,000천원

  - 배구교실              = 5,000천원

  - 스내그 골프교실       = 6,000천원

  - 스포츠클라이밍교실    = 5,000천원

  - 스쿼시교실            = 3,000천원

  - 유도교실              = 4,000천원

◦전년도에 지원된 학

교운동부 순회코치 인

건비는 일반회계로 전

환하였음.

◦ 2021년 체육기금 지

출계획은 「양산시 체육

기금 조례」 제5조(기금

의 사용)에 따라 편성

되었으며 스쿼시, 유도 

종목을 신규로 추가하

여 체육꿈나무 육성 및 

유소년 건강증진을 위

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

립한 것으로 사료됨.

53

~

60

일자리

경제과

전통

시장

주차장

관리

기금

m총 지출액 : 69,057천원

 ￮ 예치금           = 34,057천원

 ￮ 남부시장 주차장 보수  = 35,000천원  

◦2021년도 전통시장주

차장관리기금 지출계획

은 「양산시 전통시장 주

차장 관리 및 운용 조

례」 제11조(기금의 용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이 적

정한 것으로 사료됨. 

71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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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기금명 지출계획 검토의견 페이지

미래

산업과

중소

기업

육성

기금

m총 지출액 : 4,258,669천원

 ◦ 운영수당      = 1,470천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1,320천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 

                  = 4,200,000천원 

 ◦ 예치금        = 55,879천원

◦2021년 중소기업육성

기금 지출계획은 「양산

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

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기금의 용도)에 따라 

편성하였음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하여 

-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율 : 연 2.5% 

  (기존 대비 0.5% 상향)

- 융자한도액 : 1억 증액

  (최대 4억→5억)

- 상환유예업체 이차보

전기간 : 1년 연장(4

년→5년)으로 지원을 

확대하였음.

79

~

86

투자

유치과

투자

유치

진흥

기금

m총 지출액 : 424,020천원

 ◦ 예치금         = 420,020천원

 ◦ 융자지원에 따른 취급수수료 

                       = 4,000천원

◦2021년도 투자유치진

흥기금 지출계획은 「양

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기금의 용도)에 의거 사

업 계획이 적정한 것으

로 사료됨. 

87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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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기금명 지출계획 검토의견 페이지

위생과

식품

진흥

기금

m총 지출액 : 388,356천원

 ◦ 예치금         = 267,390천원

 ◦ 반환금(과오납금 등)  = 15,000천원

 ◦ 전통시장 위생관리 물품지원

                    = 10,000천원

 ◦ 식품진흥기금심의위운회 운영수당

                        = 980천원

 ◦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           =  9,000천원

 ◦ 식중독 예방 등 홍보물 제작 

                     = 5,000천원  

 ◦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 10,000천원 

 ◦ 식중독균 검사기 소모품 = 1,350천원

 ◦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 500천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신고 포상금        = 500천원

 ◦ 식품위생정보공유앱(APP) 사용료 지원  

                  = 도 1,716천원

 ◦ 집단급식소 식중독지수 알림

    전광판 설치       = 도 1,920

 ◦ 위생등급 지정업소 손소독기,

    손소독액 지원   = 10,000천원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 도 3,500천원

 ◦ 수저 위생포장지 지원사업

                 = 도 11,500천원

 ◦일반음식점 주방 위생환경개선 지원

    = 도 35,000천원, 시 5,000천원

◦2021년도 식품진흥기

금 지출계획은 「식품위

생법시행령」 제61조(기

금사업)에 해당하는 것

으로 사업 계획이 적정

한 것으로 사료됨. 

95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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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기금별 용도 및 운용관련 조례 규정 1부.

부서명 기금명 지출계획 검토의견 페이지

행정과

남북

교류

협력

기금

m총 지출액 : 201,000천원

 - 남북교류협력 세미나(특강)

                     = 5,000천원 

 - 예치금          = 196,000천원

◦2021년 남북교류협력

기금 지출계획은「양산

시 남북교류협력에 관

한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제3호 및 제4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

업 계획이 적정한 것으

로 사료됨. 

123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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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기금별 용도 및 운용관련 조례 규정

조례명 조례내용

양산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양산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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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명 조례내용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

4.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

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지역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삭제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

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

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1.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1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

육장 설치·운영

1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4.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15.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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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명 조례내용

양산시 

장애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또는 사회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원한다. 

1.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지도육성

2.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3. 장애인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4. 각종행사 및 장애인단체의 관리·운영에 수반되는 경비

5. 재가 장애인복지사업

6.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②기금은 목적이외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

은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

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의 원금과 이자 등 수입금으로 지원·

지출한다. 

양산시 

지역문화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하

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양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의 규정

에 따라 통합관리기금 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

리한다.

④ 기금의 운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서예, 도자기 등의 

문화예술 활동과 축제행사 지원

2. 전통문화예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활동

3. 지역문화예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시설의 개ㆍ보수

4.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업이나 활동

⑤ 운용기금은 기금의 원금과 이자 등 수입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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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명 조례내용

양산시 

체육기금 

조례

제5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한하여 사용한다.

1. 시 체육진흥사업

2. 우수선수 육성사업

3.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 

양산시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제11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 전통시장 경영개선 사업

3. 전통시장 시설개보수 사업

4. 그 밖에 전통시장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양산시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사업

2.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시설설비 지원사업 

3. 제11조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기업체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4.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지방중소기업 육성 및 근로자 복지에 필요한 사업

② 기금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융자 또는 융

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양산시 

식품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기금의 운용 계획수립)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

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출연자 또는 지원자가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기탁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출연자 또는 지원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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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명 조례내용

양산시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기금의 설치 등)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양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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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 소관도시건설위원회 소관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별 주요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주요 지출계획 운용부서 폐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난방비 지원 등 총 10건(경상사업보조)

◦아파트 환경개선 공사 등 총 9건(자본사업보조)

590,000

502,839
자원순환과 65~66

재난관리기금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긴급대응

◦재난예방 장비 구입

1,944,780

50,000

100,000

30,000

안전총괄과 101

옥외광고
발전기금

◦불법광고물 단속 등 홍보물 제작

◦불법광고물 정비용품 구입 

◦옥외광고물발전기금위원회 수당

2,000

2,000

1,050

건 축 과 111

투자유치
진흥기금 ◦융자지원에 따른 취급 수수료 4,000 투자유치과 127

   검토사항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는 타당한  

      지출 계획을 수립하였음.

○ 다만, 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필요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원 사업 시행 시   

       지원마을 선정 및 지원금 책정 기준에 대한 설명 필요

     재난안전관리기금 집행 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이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 되지 않도록 자금 지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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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기금의   

       용도를 경관개선사업,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불법    

       광고물 단속을 위한 홍보, 장비구입과 같은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음.

     투자유치진흥기금 존속기한(2020. 12. 31.) 도래 전 기금 운영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존속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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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의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보고의 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수정의결
(단위 : 천원)

예산액

(A)

수        입 지        출
조정결과
(I=A+H)

비고삭감
(B)

증액
(C)

증감
(D=B+C) 삭감(E)

증    액 증감
(H=E+G)사업비(F) 예치금(G)

38,429,150 - - - △25,000 - 25,000 0 38,429,150 예산과다
책정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